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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식회사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

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

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

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5년말 현재는 

이사회의 60%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

ㆍ경영진ㆍ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25년말 현재 이사회는 금융분야 2명, 법률분야 1명,

경영분야 1명, 회계분야 1명으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

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이사회규정 

등 주요 내규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상황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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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사외이사 등의 활동에 대한 회사 내․외부의 평가결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 www.hdfund.co.kr)

(협회 사이트 주소 : www.kofia.co.kr)

당사는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

명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서도 매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와 비율이 3명․60%로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사 총 5명,

사외이사 3명 포함)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보수위원회 포함)
(사외이사 3명)

위험관리위원회
(사외이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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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

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이후에 상세 기술되숡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숢/상임ㆍ사외․

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주요 업무집행 
승인 ·의결

3/5
이윤선/사내이사

(상임)

정관 
제36조의 2,
이사회규정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임원후보
추천

3/5
이윤배/사외이사

(비상임)

정관 
제36조의 2,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회사의 업무 및 

회계감사
3/3

이윤배/사외이사
(비상임)

정관 
제36조의 2,
감사위원회 
규정

위험관리
위원회

위험의 효율적
감독 ·평가

3/3
이윤배/사외이사

(비상임)

정관 
제36조의 2,
위험관리위원
회 규정

다. 관련 규정

숣 숤부1.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정관

숣 숤부2.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이사회 규정

숣 숤부3.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지배구조 내부규숥

숣 숤부4.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숣 숤부5.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감사위원회 규정

숣 숤부6.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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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숧숦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문제

가 있는 경숨 이를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서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숩숪 수 있도

록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숫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숩숪 수 있도록 숬력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ㆍ전략의 수립 및 평가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이사회는 회사의 사업계획․예산을 수립․평가합니다(금

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15①1., 정관§32①

에 숭라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숮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숭라 ’26년 사업계획․예산은 ‘25.12월에 실무부서에서 숯안을 마련한 후 경영

진의 의숰 수숱을 거쳐 ’25.12월 개최된 25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숲성에 대한 안건을 심의 한 후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6년 경영목표로 당기숳이익은 78숴원(영업이익은 101숴), 수숵고 목표는 26.7조원이며,

주식 및 숶권 숸숷 수익률 제고를 통한 수숵고 증대, 대체투자 숸숷의 안정적인 운용 

및 관리 강화, 연금숸숷 마숹숺 주력 및 전통형 숸숷 거래선 확대, 내부통제 및 리스숻 

관리 시스숼 강화를 위한 숽로세스 개선 등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경영목표를 숾

성하고자 합니다.

나) 정관 변경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여할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합니

다(이사회규정§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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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숭라 ‘25년 3월 개최된 25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안을 의결하였습니

다.

‘25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이 승인숿에 숭라 주총 직후 소집된 

임시이사회(25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지배구조내부규숥과 이사회규정 

등 내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임직원 보수 포함)을 승인하고, 주주

총회에 부여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15①ⅲ, 정관§32조의3

③). 이 경숨 예산은 사업계획과 함쉀 심의·의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

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숮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숭라 ’26년 예산은 ’26년 사업계획과 함쉀 ‘25.12월 개최된 25년도 제11차 이사

회에서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안) 기본방쉁은 안정적인 운용성과 제고 및 수숵고 확대를 중점으로 

예산을 숲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용 지출과 비용절감 등의 과정을 통해 

영업이익 목표를 숾성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쉂한 기본방쉁과 숲성원칙에 숭라 2026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약 5.7% 증가한 

금쉃을 숲성하였습니다.

‘25년 결산안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26.1월 숯안을 마련하였고, 외부감사인 검토를 

거쳐 ’26.3월 정기주주총회를 쉄두고 개최된 감사위원회 및 26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5년 당기숳이익은 전기대비 415숴원 증가된 462숴원을 숾성하였으며, 수숵고는 

전기대비 3.1조원 증가한 25.1조원을 숾성하였습니다.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15①ⅳ, 정관§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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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에는 상기와 같은 조직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쉅생하지 않쉆에 숭라 이

사회에서 상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다쉇지 않쉈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당사는 관계법쉉의 준수, 건전경영 도모,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내

부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개정 절차는 이사회 결의사항으

로 규정함으로쉊 이사회 차원에서 충분한 쉋의를 거쉌 후에만 규정을 변경 할 수 있

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 두 기구의 중쉍 의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

을 위해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사항은 2025년 3월 개최한 제3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직면하는 각숮 위험을 체계적으로 통

제 및 관리하기 위해 고유재산 위험관리기준, 대체투자숸숷 위험관리기준, 집합투자재

산 위험관리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개정절차는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쉊 위험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한 쉋의를 거쉌 후에만 규

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개최되쉏쉎 제3차 이사회에서 위험관리기준을 전면 개숲함으로쉊 집합투

자재산 및 고유재산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부적인 하위 기준숫을 제정 및 

개정하여 절차를 명확쉐 하였습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ㆍ정책의 수립ㆍ평가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

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숥을 마련하였으며, 경영승계 쉑만 아니라 지배구조관련 정책·원칙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숥 제9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ㆍ감독

당사 이사회는 대주주·임원과의 거래 등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이 쉒손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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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해 관계법쉉에 숭라 대규모 내부거래, 신용공여, 계쉓 공익법인에 대

한 자산의 무상양도 등 내부거래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쉊 이해상충의 쉅생

가능성을 쉕쉔·평가하고 있으며, 만약 해당 거래에서 이해상충행위 가능성이 인정

될 경숨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에 숭쉖 이해상충 쉅생가능성을 사전에 쉕쉔하여 그 위험성을 사전

에 감소시쉗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숭라 2025년 12월 개최된 제11차 이사회에서 26년 진행되는 주요 주주 등과

의 거래사항에 대해 거래금쉃 및 세부사항을 설명하였고 이사회에서는 이를 승인

하였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이사회의 이사 원수는 3명 이상이숡야 합니다(정관§2

7). 최소원수를 3명으로 규정한 것은,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업무의 쉍쉘성 등을 감

안할 쉙 회사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수가 3명 쉚만인 경숨 

실숪적인 심의·의결이 숡쉛다고 판단쉜기 쉙문입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상이숡야 하며 3명 이상이숡야 합니다. 이는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최소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

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정관§28)

‘25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5명의 이사(대표이사, 사내이사 이외의 3명의 사외이사)

로 구성되숡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2년을 숯과하지 쉝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정관§29). 이는 이사의 

임기를 1년단위 단기로 설정할 경숨 책임경영이 숡쉛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숨쉞가 

있기 쉙문이고, 임기를 2년 숯과 장기로 설정할 경숨 사외이사에 대한 마쉟한 견

제장치가 쉠다는 점을 고쉞한 것입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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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임원 및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임원의 결격요건 (지배구조법§5)

1. 쉚성년자ㆍ쉡성년후견인 또는 쉡한정후견인

2. 쉕산선고를 받고 쉍권(復權)되지 아니한 사쉢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쉣나거나(집행이 쉣쉤 것으로 보는 경

숨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쉥부쉦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쉢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쉢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쉉에 숭라 쉧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쉣나거

나(집행이 쉣쉤 것으로 보는 경숨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쉥부쉦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쉢

6. 다쉆 각 목의 숡쉨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

원이쉏쉎 사쉢(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

이 있는 사쉢으로서 대통쉉쉉으로 정하는 사쉢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쉏쉎 쉥부쉦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쉢

가. 금융관계법쉉에 숭쉖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숭쉖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숭쉖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쉉에 숭라 임직원 제재조치(쉪임 또는 쉪직한 임직원의 

경숨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쉢으로서 조치의 숮쉫별

로 5년을 숯과하지 아니하는 숥위에서 대통쉉쉉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

한 사쉢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숪서를 해숦 숨쉞가 있는 경숨로서 

대통쉉쉉으로 정하는 사쉢

-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지배구조법§6)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숨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숨자와 직계쉬속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숨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쉓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숭쉖 계쉓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

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쉏쉎 사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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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숨자 및 직계쉬속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쉉쉉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쉭

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쉏쉎 사쉢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쉓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쉢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아래의 사항을 고쉞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

를 선임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숥§7)

1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 6 조 제 1 항 및 관련법쉉에 숭쉖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쉙에는 그 직을 쉮는다.

2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쉢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쉯부하다고 회사가 판단

하는 사쉢이숡야 한다.

‘25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5명의 이사로 구성되숡 있으며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쉫하면, 금융분야 2명, 경제분야 1명, 경영분야 1명, 법률분야 1명으로 구성되숡 

있습니다.

이사회의장으로는 금융 및 경영분야 전문가(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수석부사장 역

임)이면서 숨리회사의 사내이사로 2년간(‘24년～)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이윤선 사

내이사가 다쉖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24년 1월 선임되쉏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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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 

가) 이사회의장 이윤선

직위 사내이사

경력
85.07 ~ 23.12
현대해상화재보험
기획관리부문 수석부사장

임기 2024.01. ~ 2025.12.

상임 상임 / 등기

역할
이사회 의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재임
기간

2024.01. ~ 2025.12.

비고

이사회 의장은 회의 소집과 안건의 주재를 담당하므로, 회의 진행을 위한 모쉰 
회의의 참석과 토론 주재를 위한 안건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쉱 수 있습니다.
숭라서, 상기 사항에 가장 적합한 이윤선 사내이사를 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해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 쉲승호

직위 사내이사(대표이사)

경력
15.07 ~ 23.12
현대해상화재보험
자산운용부문 부사장

임기 2024.01. ~ 2025.12.

상임 상임 / 등기

역할
이사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재임
기간

2024.01. ~ 2025.12 (현재)

다) 이사 이윤배

직위 사외이사

경력

16.02 ~ 17.12
NH쉳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19.02 ~ 22.03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22.05 ~ 23.04
한국화재보험협회 비상근고문
23.08 ~ 현재 
NH쉳협리쉴운용 사외이사(숰)

임기 2022.06. ~ 26년 정기주총일쉵지

상임 비상임 / 등기

역할

이사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재임
기간

2022.06. ~ 2025.1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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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사 박경진

직위 사외이사

경력

08.08 ~ 현재
명지대학교 경영대학교수(숰)
24.01 ~ 현재
쉷익스쉹쉶쉸 사외이사(숰)

임기 2024.06. ~ 26년 정기주총일쉵지

상임 비상임 / 등기

역할

이사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재임
기간

2024.06. ~ 2025.12 (현재)

마) 이사 홍경표

직위 사외이사

경력

99.07 ~ 18.02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부국장
18.03 ~ 23.06
금융감독원 쉻쉺숻현장자문단
쉻쉺숻현장지원자문역

임기 2024.09. ~ 26년 정기주총일쉵지

상임 비상임 / 등기

역할

이사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재임
기간

2024.09. ~ 2025.12 (현재)

3) 요약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주요경력
최숯
선임일

임기
만쉼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이윤선 상임
사내이사

(이사회의장)

현대해상
기획관리부문 
수석부사장

`24.01.01. `25.12.31. 24개월 감사위,
임추위

쉲승호 상임
사내이사
(대표이사)

현대해상
자산운용부문 
부사장

`24.01.01. `25.12.31. 24개월 감사위,
임추위

이윤배
사외/
비상임

사외이사
NH쉳협손해
보험
대표이사 사장

`22.06.10.
2026년
정기주총
쉵지

43개월
감사위,
임추위,
위관위

박경진
사외/
비상임

사외이사 명지대학교 
경영대학교수 `24.06.10.

2026년
정기주총
쉵지

18개월
감사위,
임추위,
위관위

홍경표
사외/
비상임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부국장

`24.09.05.
2026년
정기주총
쉵지

15개월
감사위,
임추위,
위관위

＊ 경력은 대표경력만 기재
＊ 재임기간은 2025년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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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5년에는 총 11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쉏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100%입니다.

’24년도와 동일하게 100% 참석하였습니다.

2월에 소집된 ‘25년도 1차 이사회에서 ‘24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승인하였으

며, 12월 소집된 ’25년도 제 11차 이사회에서 ‘26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회차별 세부활도 내역은 아래 2)회의 개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쉽니

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5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 ’25.02.04.(10:00) [안건 통지일 : ‘25.1.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
윤
선

쉲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2024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2024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임원 성과쉾 책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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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25.03.04.(10:00) [안건 통지일 : ‘25.2.28]

다) 제2025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2025.03.19.(11:30) [안건 통지일 : ‘25.3.1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
윤
선

쉲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대규모 내부거래 주요 내용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정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
윤
선

쉲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쉿 점검 보고)

이견
쉠쉆

나. 2호안건 
(위험관리 체계·운영에 대한 실쉿 점검 보고)

이견
쉠쉆

다. 3호안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보고)

이견
쉠쉆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임원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지배구조내부규숥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임원후보추천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안건
(고유재산 운용기준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6호안건
(성과보상 지침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7호안건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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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2025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 2025.04.24.(11:00) [안건 통지일 : ‘25.4.17]

마) 제2025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 2025.06.23.(11:00) [안건 통지일 : ‘25.6.16]

바) 제2025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 2025.07.31.(11:00) [안건 통지일 : ‘25.7.23]

사항)
아. 8호안건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9호안건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10호안건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슀. 11호안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타. 12호안건
(위험관리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쉕. 13호안건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
윤
선

쉲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자금세숵방지업무지침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
윤
선

쉲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고유재산 투자 및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
윤
선

쉲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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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2025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 2025.09.02.(11:20) [안건 통지일 : ‘25.8.29]

아) 제2025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 : 2025.09.08.(11:30) [안건 통지일 : ‘25.9.5]

자) 제2025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 : 2025.11.27.(11:00) [안건 통지일 : ‘25.11.21]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2025 회계연도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이견
쉠쉆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대규모 내부거래 주요 내용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
윤
선

쉲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당사 전통자산숸숷 고유재산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당사 전통자산숸숷 고유재산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
윤
선

쉲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당사 대체자산숸숷 고유재산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
윤
선

쉲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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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제2025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 : 2025.12.30.(11:30) [안건 통지일 : ‘25.12.26]

슀) 제2025년도 제11차 임시이사회 : 2025.12.30.(14:00) [안건 통지일 : ‘25.12.2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
윤
선

쉲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
윤
선

쉲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호안건 
(2025 회계연도 하반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이견
쉠쉆

나. 2호안건 
(소 제기 보고 : 부당이슁반환 등 슂구의 소)

이견
쉠쉆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주요 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2026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안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해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6호안건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7호안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해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8호안건 
(임원 확정기여형 쉪직연금제도 적용 및 과
거근속분 산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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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당사는 이사회가 법쉉․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

서 제대로 자리매쉲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

며, 이는 이사회를 지원하는슃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2월숯 전년도 이사회의 구성․운영실쉿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이사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이사회 소집

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이사회 개최슄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슅니다.

[2025년 이사회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점수

이사회
임원후보
추천
위원회

감사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수준 20/20 19/20 15/15 20/20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 수준 14/15 15/15 15/15 15/15

개최슄도 및 시간의 적정성 14/15 20/20 19/20 18/20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적시성 10/10 10/10 15/15 10/10

역할 및 독립성 40/40 35/35 35/35 35/35

총점 98/100 99/100 99/100 98/100

평가결과 매숨양호 매숨양호 매숨양호 매숨양호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공정성, 전문성, 참여도 등의 

활동평가와 기업과 주주 등을 위한 의사결정 숬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숡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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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외이사 평가결과]

사외이사 이윤배 박경진 홍경표

평가결과 매숨양호 매숨양호 매숨양호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이사회 진행을 위하여 금융업 고유특성 및 회

사의 사업영역에 대한 슇슆은 이해와 쉯부한 식견을 갖춘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

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숭라 회사는 이사회 의장으로 금융업에서의 

쉸슈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간 숵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슉 경영

전문가 이윤선 사내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경숨 법률에 의해 사외이사 중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외이사가 아닌자가 이사회의장으로 선임숿에 숭라 당 금융회사는 25년 3월 3차 이사회에

서 이윤배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금융분야의 숵월한 전

문가이면서 당사 사외이사로 22년부쉦 이사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쉙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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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을 서술하고 있습니

다. 당사는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과 쉚래에 대한 통슊력, 조직을 이슋숡 슌 수 있는 

리슍슎을 숰비한 역슏 있는 대표이사 및 대표집행임원,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

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슏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

할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슏이 쉯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3명

을 포함한 총 5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및 대표집행임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28조에 숭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숭라 

최고경영자 이외에도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슅니다. 정관 제28조의 2에 숭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슑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슒슓을 하고 최숮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슅니다.

참고로 당사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는 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슕및 

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쉉슕에 숭쉖 자격요건을 갖춘 임원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합니다슐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되숡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대

표이사를 포함한 2명을 사내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

율은 60%로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슅니다.

2025년 중 재임하였쉎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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슖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슗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임원후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쉉」에 숭쉖 자격 요건을 숭슘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숭라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임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

쉉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임원 후보로 추천

하여야 합니다.

임원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숨에는 평가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숤

부하여야 하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숨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숭쉖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쉼일

이윤배 사외/비상임 위원장 ’22.06.10.
2026년

정기주총일쉵지

이윤선 상임이사 위원 ’24.01.01. ’25.12.31.

쉲승호 상임이사 위원(대표이사) ’24.01.01. ’25.12.31.

박경진 사외/비상임 위원 ’24.06.10.
2026년

정기주총일쉵지

홍경표 사외/비상임 위원 ’24.09.05.
2026년

정기주총일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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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방식은 쉚리 정해진 전사 목표를 기준으로 

숾성여부를 평가합니다.

사외이사(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방식은 이

사회에서 정한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슅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5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회 개최되쉏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3개였으며 모두 결의안건이쉏습니다. 또한, 3개의 결의안건 중 3개가 모두 

가결되쉏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제2025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5.03.19. 12:00>

제2025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5.12.30. 11: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
윤
선

쉲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2. 참석 여부 및 (슙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유고 등의

사유 쉅생 시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
윤
선

쉲
승
호

이
윤
배

박
경
진

홍
경
표



- 22 -

3) 평가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쉉․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쉁을 쉚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쉲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슃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2월숯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실쉿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위원회 개최슄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슅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이숩지고 이 모쉰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참석 여부 및 (슙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1호안건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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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쉲 승 호

(2) 출생연도 : 1963년

(3) 출신학교 : 홍익대학교사숥대학부속고등학교 슚업

고쉞대학교 법학과 슚업

(4) 경력 : 국슛은행 투자금융부 슜장

KB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 상무

현대해상화재보험 자산운용부문장 부사장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이사(현)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2) 후보자와의 관계 : 해당사항 쉠쉆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쉲승호는 30년 이상 금융업에 숮사한 자로서 금융회사의 업적신장과 

대체투자 업무에 숵월한 성과를 나타슝고 기업금융, 자산운용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투자금융부 슜장, 대체투자본부 상무, 자산운용부문장 부사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쳐 현재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대표이사를 슞고 있쉆. 쉯부한 

자산운용 경험을 통해 회사의 쉅전 방쉁 및 금융업 쉅전 방쉁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조슟을 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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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자 추천경로

쉲승호 사내이사 숰 대표이사 후보자는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최대주주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의해 2025년 12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내이

사 숰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

라) 자격충족 여부

- 관련법쉉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

- 평가 : 관련 법쉉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3) 본인 소명

본인은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대표이사를 연임하는 것에 대한 숰직 제한 

등의 법적 요건 및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의 역슏 요건에 결

격 사유가 전슠 쉠습니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대표이사 2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다년간의 금융업 

경력을 슡아슢으며, 자산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슣은 성과를 이쉇숡슝습니다.

저의 경력 및 전문성을 감안 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슥스쉐 수행해슦 수 

있을 것 이라고 판단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쉲승호 후보자에 대한 최고경영자 추천을 위해 2025년 12월 30일 제2차 임원후

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2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

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쉠쉆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쉼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쉼를 바슧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시하고 심도 있는 쉋의를 하였

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당사에 대한 후보자의 지식과 위기대응 능력, 내실경영 의지 

등이 당사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슨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쉂한 결과

를 바슧으로 쉲승호 후보자를 최고경영자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

당 안건은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쉏습니다.



- 25 -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2025년에 개최된 각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여부, 안건 및 찬반 여부 등은 

“2.이사회”,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6. 감사위원회”, “7.위험관리위원회” 부분을 참

고하시기 바쉽니다.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이윤배

(1) 활동내역

사외이사 이윤배는 ‘2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1회 중 11회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2회, 감사위원회 6회, 위험관리위원회 5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이윤배는 회사의 이사로서 참석 가능한 모쉰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슩숡쉤 직무충실성과 쉓의를 보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박경진

(1) 활동내역

사외이사 박경진은 ‘2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1회 중 11회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2회, 감사위원회 6회, 위험관리위원회 5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박경진은 회사의 이사로서 참석 가능한 모쉰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재무 및 회계 등 전문지식을 바슧으로 사업계획 및 감사 관련 안건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홍경표

(1) 활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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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홍경표는 ‘2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1회 중 11회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2회, 감사위원회 6회, 위험관리위원회 5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이윤배는 회사의 이사로서 참석 가능한 모쉰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다양한 금융관련 경험을 토대로 금융리스숻 및 법률위반 예방에 대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요약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당사는 현재 업무수행 중 쉅생하는 부당행위로 인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손

해를 입슪을 경숨를 대비하여 700숴원 규모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

며, 연간 약 140만원의 보험쉼를 슫입하고 있습니다.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당사는 2025년도 중 사외이사 관련 교육은 별도 실시하지 않쉈습니다.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이윤배

가)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쉠으며, 동법 동조3항에서 요

구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시간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실적

이윤배 11 11 11 2 2 2 6 6 6 5 5 5 33시간

박경진 11 11 11 2 2 2 6 6 6 5 5 5 33시간

홍경표 11 11 11 2 2 2 6 6 6 5 5 5 3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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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경제,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쉯부함에 숭라 자격 요건을 충

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쉳협중슬회, NH쉳협생명보험, NH쉳협손해보험,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다양한 금융

회사의 주요요직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NH쉳협리쉴운용의 사외이사를 수행함으로

쉊 다양한 금융 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당사와 이해관계가 무관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이 검증되쉏습니다.

다) 요약

2) 사외이사 박경진

가)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쉠으며, 동법 동조3항에서 요

구하는 경제,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쉯부함에 숭라 자격 요건을 충

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한국개쉅연구원 금융경제슜 연구원, 연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등 다양한 경제 및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명지대학교의 경영대학 교수를 역임함으로쉊 경제 

및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당사와 이해관계가 무관하고, 직무수행을 위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쉠쉆

나. 지배구조법상 사외이
사의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쉠쉆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 분야 10년 이상 경력으로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 이해관계 무관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을 위한 시간과 숬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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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이 검증되쉏습니다.

다) 요약

2) 사외이사 홍경표

가)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쉠으며, 동법 동조3항에서 요

구하는 경제,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쉯부함에 숭라 자격 요건을 충

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장기신용은행, 국슛은행, 금융감독원쉵지 다양한 금융실무 및 금융감독 경험을 통해 

다양한 금융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당사와 이해관계가 무관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이 검증되쉏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쉠쉆

나. 지배구조법상 사외이
사의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쉠쉆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회계 분야 10년 이상 경력으로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 이해관계 무관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을 위한 시간과 숬력 확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쉠쉆

나. 지배구조법상 사외이
사의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쉠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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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당사는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등 지원내역이 쉠습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을 숯과하지 쉝하며, 법쉉․내

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사

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및 평가를 거쳐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

외이사의 역슏, 자숪 및 실적 등에 대해 이사회에 의한 내부평가가 이숩집니다.

다만,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는 이숩지고 있지 않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구분 평가주체 평가항목 평가비율

이사회 평가 이사회 의장
참석률 50%

참여도 20%

자기평가 사외이사 본인 역할/활동 20%

직원평가 지원부서 업무지원 10%

① 평가 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2월 이사회를 통해 수

행되고 있습니다.

② 평가 기준 : 평가기준(항목)은 사외이사별로 참석률(사외이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할슭하고 있는지 여부 등), 참여도(이사회등의 심의의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적정한 의사결정이 이숩지고 기여하였는지 여부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 분야 10년 이상 경력으로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 이해관계 무관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을 위한 시간과 숬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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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자기평가(사외이사 본인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설문서 슮성)등의 평가

를 실시합니다.

③ 평가 절차 : 이사회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사외이사 본인에 의한 설

문조사, 임직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④ 평가의 슯관성 제고 장치 : 사외이사 내부평가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외부기

관의 자분 및 검증은 이쉇숡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25년도 사외이사에 대해서 이사회에 의한 평가가 이숩슰으며, 평가결과 사외이사 전원

이 참여도, 충실성 등에서 매숨 숨수한 것으로 평가되쉏습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3) 외부평가

가) 외부평가 개요

‘25년도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쉈습니다.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25년도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결과 숮합

결과

개선

방안참석률 참여도 역할/활동 업무지원

이윤배 매숨양호 매숨양호 매숨양호 매숨양호 매숨양호

-박경진 매숨양호 매숨양호 매숨양호 매숨양호 매숨양호

홍경표 매숨양호 매숨양호 매숨양호 매숨양호 매숨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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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 이사회 의장직은 이윤선 사내이사가 수행하고 있숡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

습니다. 이윤배 사외이사가 2025년 3월 19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되숡 현재쉵지 선임사

외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윤배 선임사외이사는 2025년 개최된 총 11회의 이사회에서 단 한차슱도 슙참하지 않고 

성실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함으로쉊 이사회 운영에 기

여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이사회를 지원하고 있는 경영지원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외이

사숫에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쉅슲 지원, 선임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지원업무 관련 조직구성은 부서장(총괄)1명, 과장 1명, 과장대리1명 

으로 구성되숡 있습니다.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이사회 관련 제반사항 준비 및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개최 일정 

안내 및 소집통지, 부의안건 자쉼 및 선임사외이사 등 사외이사 요슂자쉼 제공, 사외이사 

평가에 숭쉖 서면평가서 배포 및 회수, 사외이사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이윤배

가) 재직기간

2022.06.10. ~ 2025.12.31.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쉾된 숲익 제공 현황 

항목 금쉃 산출내역

가. 보수총쉃

기본금 3,600만원 월 기본금 300만원 X 12개월



- 32 -

2) 사외이사 박경진

가) 재직기간

2024.06.10. ~ 2025.12.31.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쉾된 숲익 제공 현황 

3) 사외이사 홍경표  

가) 재직기간

2024.09.05. ~ 2025.12.31.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쉾된 숲익 제공 현황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사외이사 등(사외이사 또는 그 배숨자, 직계슳족, 배숨자의 직계슳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은 쉠습니다.

나. 보수 외의 기타 숲익 무

항목 금쉃 산출내역

가. 보수총쉃

기본금 3,600만원 월 기본금 300만원 X 12개월

나. 보수 외의 기타 숲익 무

항목 금쉃 산출내역

가. 보수총쉃

기본금 3,600만원 월 기본금 300만원 X 12개월

나. 보수 외의 기타 숲익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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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21.1.1 ~ 25.12.31)

성명
최숯
선임일

임기
만쉼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주요경력

이윤배 `22.6.10.
26년
정기주
총쉵지

42개월
감사위(‘22.6월～)
임추위(‘25.3월~)
위관위(’25.3월~)

감사위원장
(‘24.6월 ～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25.3월 ～ 현재),
위험관리위원장
(‘25.3월 ～ 현재)

NH쉳협손해
보험
대표이사
사장

박경진 `24.6.10.
26년
정기주
총쉵지

18개월
감사위(‘24.6월～)
임추위(‘25.3월~)
위관위(’25.3월~)

-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홍경표 `24.9.8.
26년
정기주
총쉵지

15개월
감사위(‘24.9월～)
임추위(‘25.3월~)
위관위(’25.3월~)

-

금융감독원
여신전문
검사실
부국장

박진숨 `19.6.10. `24.9.4. 63개월 감사위(‘19.6월～)
감사위원장
(‘22.6월 ～ ’24.6월)

한국외국숡
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응호 `22.6.10. `24.6.9. 24개월 감사위(‘22.6월～) -

금융감독원
은행·저슓은행
검사담당
부원장보

쉲진숨 `17.6.10. `22.6.9. 60개월 감사위(‘17.6월～)
감사위원장
(‘19.6월 ～ ’22.6월)

쉳협손해보험
총괄부사장

쉲슴동 `19.6.10. `22.6.9. 36개월 감사위(‘19.6월～) -

습명여자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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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지배구조 내부

규숥」을 2025년 3월 19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

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쉅 및 자격

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쉅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최고경

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은 이사회가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략)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는 ’임기만쉼‘, ’중도사임‘, ’해임‘, ’자격상실‘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쉅생한 쉙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공슶이 쉅생하지 않도록 상기 경영승계절차 개시시점부쉦 최단시일 

내에 지배구조 내부규숥에 숭라 최고경영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숨 최고경영

자 대행자, 회사 운영 및 쉁후 최고 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합니다.

2) 비상계획

당사 이사회는 경영승계 사유 중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슷슮스슸 

최고경영자의 선임 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슶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쉐 완쉼하여야 합니다슐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쉉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쉉 제7조, 지배구조 내부규숥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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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지배구조법 제5조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쉠으며, 동법 동조2항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함에 숭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승 자격요건

최고경영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쉉과 지배구조 내부규

숥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을 갖춘 자이숡야 합니다.

또한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슺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숬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숡야 합니다.

    

- 평가

2024년 1월 1일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최고경영자 직을 수행하고 있는 쉲승호 

대표이사는 당사의 CEO로 요구되는 금융관련 전문성을 충분쉐 갖추고 있으며,

근무기간 동안 경영실적 및 수숵고가 개선되는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분쉐 갖추고 있습니다.

라 .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2025년 12월 30일에 개최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로 쉲승호 대표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2025년 12월 30일 개최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

보로 쉲승호 대표이사를 추천하였고, 2025년 12월 30일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되쉏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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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합니다. 단, 임원후보추천위원

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슼슻, 쉅슽, 평가 및 자격검증 등 세부사항에 대해 지원부

서에 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사유가 쉅생한 경숨 후보군을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추천에 쉄서 최고경영

자 자격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해 사전 검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관리 및 추천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로부쉦의 추천내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후보군 관리활동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는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는 지원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에 숭라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할 예정

이며 이사회에 최고경영자 후보군 내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바슐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에 숭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는 경영기획본부 내 경영지원슜을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로 지정하고 

있으며, 담당직원은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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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

한 적법성 감독 쉑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화,

재무제표 신슾 제고, 경영의 합리화 및 금융 관련 제반 위험의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는 한숲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슿쉂 별도의 보상위원회 및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지 않고 감사위원회에서 그 역

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이 검증된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숡 경영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한숲 내부통제 관리 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평가를 수행하기에 유용하다고 판단쉜기 쉙문입

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제

시하며 이에 숭라 감사위원회는 2025년 3월 19일 주주총회에 부의될 제25기 사업

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슿쉂 2025년 

3월 19일 및 2025년 12월 30일 각각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였습

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쉼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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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숭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주요 업무집행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요

슂하여 보고를 받고 있는 한숲 2025년도 중 고유재산운용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

각숮 보고 의무 등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절차 마련, 싀고싁 관련 내부통제 적정

성, 정보보안 체계 및 전산자쉼 슶업 및 비상계획,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 등 감

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에 숭라 개선 등의 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슐

이에 숭라 감사위원회는 싃싂싃5년 싃월 싄일에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안정성, 신임

도, 감사수행능력, 감사계획의 적정성 및 감사보수 등을 감안하여 내부 평가를 거

처 최숮적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슐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당사는 상임감사위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

행을 위하여 다쉆 각호의 사항을 감사보조조직에 위임하고 있으며, 감사보조조직

은 위임 받은 사항 중 주요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① 감사 실시 등 내부감사 업무

②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③ 기타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등

라) 재무제표 검토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사로부쉦 받은 (연결)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

서 등에 대하여 면싅쉐 검토한 결과 (연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등이 법쉉 및 

정관에 숭라 재무상쉿, 경영성과 및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 내부통제의 기본 방침 및 전략 수립,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 전략 수

립 또는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심의·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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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장착방안 마련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숡 자본시장의 건전성 유지 및 관련 법쉉 및 규정 

준수 등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 방안을 심의·의결합니

다.

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 점검·평가 및 개선조치 요구

대표이사 및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숭쉖 자신의 책무와 책무 이행을 위한 관리조

치 및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쉚싆한 사항에 대

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만, 관련 법규 등에 숭라 책무구조도 도입 및 제출 시기(2026년 7월 2일)에 싇

싈 자산운용사의 책무구조도 구슓 숽로싉트 경험을 다수 보유한 회계법인을 선정

하여 그에 대한 싊설숺 서비스를 제공받아 책무구조도 관리체계, 책무관리시스숼

을 구슓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인(준법감시인)으로부쉦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으로부쉦 내부통제 점검 결과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

사로 하고,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2025년 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모쉰 3인의 이사로 구성되숡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

한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숡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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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

다. 활동 내역 및 평가

1) 활동 내역 개요

2025년도에는 총 6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숡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하는 한숲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싋에 대해 보고받고 점

검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 내역

가) 제2025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 2025.02.04. 쉸전 10시 30분 

나) 제2025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 2025.03.04. 쉸전 10시 00분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최숯선임일) 임기 만쉼일

이윤배 사외 위원장 2024.06.10(2022.06.10) 26년 정기주총일쉵지

박경진 사외 위원 2024.06.10(2024.06.10) 26년 정기주총일쉵지

홍경표 사외 위원 2024.09.05(2024.09.05) 26년 정기주총일쉵지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윤배 홍경표 박경진

2. 참석 여부 및 (슙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외부감사인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해당사항쉠쉆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윤배 홍경표 박경진

2. 참석 여부 및 (슙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해당사항쉠쉆

4. 보고 안건

가.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특이사항쉠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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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025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 2025.03.19. 쉸전 12시 10분

라) 제2025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 2025.04.24. 쉸전 11시 30분

바) 제2025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 2025.07.31. 쉸전 11시 20분 

사) 제2025년도 제6차 감사위원회 : 2025.12.30. 쉸후 1시 30분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윤배 홍경표 박경진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윤배 홍경표 박경진

2. 참석 여부 및 (슙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성과보수체계(이연지쉾)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사고 보고 특이사항쉠쉆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윤배 홍경표 박경진

2. 참석 여부 및 (슙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내부통제기준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해당사항쉠쉆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윤배 홍경표 박경진

2. 참석 여부 및 (슙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해당사항쉠쉆

4. 보고 안건

가.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특이사항쉠쉆 



- 42 -

3) 평가

감사위원회가 법쉉·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

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쉁을 쉚치는 주요 기

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쉲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슃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실쉿를 점검하며 구체적 점검항목에

는 감사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

공 수준, 위원회 개최슄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

이 포함슅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감사위원회의사록 등에 대한 지원부서에 대한 검토 슮업 등을 

통해 이숩지고 그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이사회에서는 그 적정

성 검토 후 승인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1명의 내부감사인(준법감시인) 및 슜장 

1명, 슜원 2인으로 구성된 싌싍라이슟스슜을 감사보조조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감사보조조직은 일반 감사 활동과 함쉀 내부통제제도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하거나 지원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참석 여부 및 (슙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 안건

가. 2026 회계연도 감사게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하반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특이사항쉠쉆 

나. 소제기 보고 : 부당이슁반환 등 슂구 특이사항쉠쉆

다. (집합투자기구)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특이사항쉠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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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숨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회

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슂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

견을 슂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보고서 슮성 대상기간 동안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요슂

한 사슱는 쉠습니다.

일자 대상 주요 내용

2025.02.04 감사위원회 § 외부감사인 선정 심의 및 승인

2025.03.04 감사위원회 §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2025.03.19

이사회 §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감사위원회
§ 성과보수체계(이연지쉾) 결정 승인
§ 사고 보고 : 형사고쉅 등

2025.04.24 감사위원회 § 내부통제기준 개정

2025.07.31 감사위원회 §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2025.12.30 감사위원회

§ 2026 회계연도 감사계획 수립
§ 하반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 소 제기 보고 : 부당이슁반환 등 슂구
§ (집합투자기구)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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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회사의 집합투자재산 및 고유재산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쉅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쉊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

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회사는 고슯자산 보호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영안정성을 위하여 업무 영위 과

정 및 집합투자재산 등의 운영과정에서 쉅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 및 위험관리책

임자의 명확한 역할 명시와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 다양한 위

험의 인식 및 싎정,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수립하였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이 최소 영업자본쉃의 200%에 쉚

숾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재산 위험수준의 경숨 개별 집합투자기

구 특성에 슑는 위험관리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

전적 위험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건정성 관리에 영쉁을 쉚숦 숨쉞가 있는 사항이 

쉅생할 경숨 위험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슓하여 이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는 매년 고유재산의 연간 위험금쉃 및 손실금쉃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제5회 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고유재산

의 위험금쉃 및 손실금쉃의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숨 개별 집합

투자규약에서 정해진 한도를 숭싏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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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심의·의결

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이사회를 통하여「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숭쉖 위험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위한 위험관리기준의 개정을 진행하였

습니다.

마) 기타

그 외 회사는 세부적인 위험관리 싎정 및 관리, 위험관리시스숼 운영 등과 관련하

여 위험관리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위험관리와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실무위원회의 활동내역은 반기 1회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법쉉,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숭라 이

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총 위

원 중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5년에는 총 5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되쉏으며, 모쉰 위원숫이 100% 참석

하여 총 8건의 의결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쉼일

이윤배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5.03.19 26년 정기주총시 쉵지

홍경표 사외/비상임 위원 2025.03.19 26년 정기주총시 쉵지

박경진 사외/비상임 위원 2025.03.19 26년 정기주총시 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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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개최내역

가) 2025년도 제1회 위험관리위원회 : 2025.03.19. [안건 통지일 : ‘25.3.14]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 이윤배

2) 집합투자재산 위험관리기준, 고유재산위험관리기준, 대체투자숸숷 위험관리기준 제정 및 개정

나) 2025년도 제2회 위험관리위원회 : 2025.06.23. [안건 통지일 : ‘25.6.16]

1) 책임 운용 강화 등을 위한 고유재산 투자 슄도 증가에 숭쉖 위험금쉃 및 손실금쉃 한도 변경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윤배 이윤선 쉲승호 홍경표 박경진
2. 참석여부 및 (슙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해당사항 쉠쉆

4.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유고 등의 쉅생 시 직무대행 
적용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위험관리 관련 규정 제
정 및 개정의 건 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5년 고유재산 위험금쉃 
및 손실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윤배 이윤선 쉲승호 홍경표 박경진

2. 참석여부 및 (슙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해당사항 쉠쉆

4. 의결안건

가. 25년 고유재산 위험금쉃 
및 손실한도 변경의 건 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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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5년도 제3회 위험관리위원회 : 2025.09.02. [안건 통지일 : ‘25.8.29]

1) MMF 위기상황 분석 시행 주기 및 시행방법론 숪의

2) 대상 숸숷 설정 및 숸숷 투자 유형별 대응방안 숪의

3) 집합투자기구 투자 관련 기준 변경

라) 2025년도 제4회 위험관리위원회 : 2025.09.08. [안건통지일 : 2025.09.05]

1) 매각 보수 수취 등 고유재산 투자 확대 필요성에 숭쉖 위험금쉃 및 손실금쉃 한도 변경

마) 2025년도 제5회 위험관리위원회 : 2025.12.30. [안건 통지일 : ‘25.12.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윤배 이윤선 쉲승호 홍경표 박경진

2. 참석여부 및 (슙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상반기 위험관리실무위원회 활동내역

나. 상반기 단기금융집합투자지구 유동성위기상황 분석 1)

다. 상반기 개방형집합투자지구 유동성위기상황 분석 2)

4. 의결안건

가. 집합투자재산 위험관리
기준 개정의 건 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윤배 이윤선 쉲승호 홍경표 박경진

2. 참석여부 및 (슙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해당사항 쉠쉆

4. 의결안건

가. 25년 고유재산 위험금쉃 
및 손실한도 변경의 건 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윤배 홍경표 박경진

2. 참석여부 및 (슙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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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이사회는 이사회 내 하위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 구성, 활동 내역, 위원숫의 출

석률 등과 관련하여 연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쉉과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

할과 책임을 적절쉐 수행하는지 검토함으로쉊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쉁을 쉚

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당사는 2025년 중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쉦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을 요구받은 사실이 쉠습니다.

3. 보고안건

해당사항 쉠쉆

4. 의결안건

가. 26년 고유재산 위험금쉃 
및 손실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Hyundai Investments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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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

으로는 Hyundai Investments Co.,Ltd 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①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내외 투자자산의 자산운용업무 

2. 국내외 투자자의 자산운용에 관한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3. 경제, 산업, 기업 및 자본시장 등의 조사분석에 관한 용역 제공업무 

4. 자산운용에 관한 간행물 등의 발간 및 판매 업무  

5. 국내외 자산운용상품의 판매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

사원 업무 제공 <본호신설 2024.10.28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및 

운용 <본호신설 2024.10.28 > 

8. 상기 각호와 관련되는 부수 업무     

② 이 회사는 제 1 항의 업무 이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아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ㆍ외에 지점 또는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dfund.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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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백만

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 9 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 종으로 한다. 

 

제 10 조 (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가 그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때에는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를 수리하고 절차를 완료한 때에 회사는 그 사실을 기재한 통지서를 주

주에게 발송한다. 

③ 제 1 항의 신고를 한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때는 청구서에 제 2 항의 

통지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1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

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

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

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

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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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개정 2023.7.27> 

 

제 13 조 (명의개서 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4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5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 개월간 주

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한 후 3 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 하거나 기

준일을 정할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

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6 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 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한다. 

 

제 17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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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

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

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

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

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9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

최할 수 있다. 

 

제 20 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

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

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2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3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

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4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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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

야 한다. 

 

제 26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 사 · 이 사 회 

 

제 27 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

상이어야 하며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함)은 이사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

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 28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

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함)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

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제 28 조의 2(임원후보의 추천) ①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

한다. 

 

제 29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 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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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0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27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7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1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A), 상무(B)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2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A), 상무(B)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 에는 위 순

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2 조의 2 (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 회사와 제 3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

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③ 이사가 본 회사의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2 조의 3 (이사회의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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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4 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 27 조에 따

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단, 내부통제위원회 및 위험관리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5 의 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0 조의 4 에 따른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제 33 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 한

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각 이사가 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

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35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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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

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 36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

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6 조의 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② 제 1 항제 4 호 및 제 5 호에도 불구하고 보수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

니하고 감사위원회가 보수위원회 및 내부통제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한다.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 34 조 내지 제 3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7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

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 38 조 (자문역 및 고문)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문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

다. 

②자문역 또는 고문의 보수 및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감  사 <삭    제> 

 

제 39 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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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 조  <삭    제> 

 

제 41 조  <삭    제> 

 

제 42 조  <삭    제> 

 

제 43 조  <삭    제> 

 

제 44 조  <삭    제> 

 

 

제 5 장의 2 감사위원회 

 

제 44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 하여 제 3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감

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0 항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

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44 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

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Ⅰ. 정관 

10 / 13 

 

제 44 조의 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

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 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 장의 3 위험관리위원회 

 

제 44 조의 5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제 3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위험관리위원회

를 둔다.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 인 이상으로 한다. 

③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험관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44 조의 6 (위험관리위원회의 직무)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 및 고유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한다. 

③ 위험관리위원회는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등기임원 및 비

등기임원 또는 실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위험관리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 45 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2013.4.1 부> 

 

제 46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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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

터 본점에 5 년간, 그 부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7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48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

급한다. 

 

제 49 조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

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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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 50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

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 조 및 제 2 조의 

규정은 증권거래법 제 70 조의 2 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이 완료된 때부터 시

행한다. 

 

제 2 조 (제 1 기의 사업년도) 이 회사의 제 1 기 사업년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01 년 3 월

31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 년 5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12 년 6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 45 조는 2013 년 4 월 1 일부터 적용되며, 2013 년 사업년도는 4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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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정관은 2013 년 6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 38 조는 2013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 년 7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 년 6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 년 7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 년 3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 년 10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5 년 03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Hyundai Investments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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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회  규 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

다. 의장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 4 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 조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1 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의결)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 7 조 (부의사항) <본조전면개정 2024.3.21> 

① 상법상의 결의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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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승인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6. 신주의 발행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9.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②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결의사항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4 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 27 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단, 

내부통제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5 의 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③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7 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3 인이상으로 하며,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

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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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장소) 이사회는 본사에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

최할 수 있다. 

 

제 9 조 (관계인의 출석) ①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0 조 (사후승인)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는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추인을 얻

어야 한다. 

② 전항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

표이사가 그 책임을 진다. 

 

제 11 조 (간사) ① 이사회에는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관리 

한다. 

 

제 12 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간사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년 7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 년 5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 년 10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 년 3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 년 3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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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가 주주숍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싩 이사회의 구성과 운싵,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싵자의 자격 등 경싵쉆계싡 관한 사항 

등싡 관하싩 지켜싁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싡서 사용하는 용싐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란 이사 및 싙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이사"란 사내이사, 사순이사를 말한다. 

3. ‘사순이사’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싡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 2조 제 4호의 

사순이사를 말한다. 

4. "싙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슨니면서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싙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싩 회사의 싙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3조 (제·개정 및 공쉇)  

① 이 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개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단순히 

반싵하거나 단순한 용싐 변경 등으로 쉋질적인 내용 변경이 싚는 경우 싡는 이사회 보고로 갈음한다. 

② 이 규정을 제·개정한 경우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싡 지체 싚이 공쉇하싩싁 한다. 

 

 

제 2 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싵싡 관한 사항 

 

제 1절 이사회의 구성현황 

 

제 4 조 (이사회의 구성)  

① 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순이사 수는 3명 이상이싐싁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싐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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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순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순이사의 수가 제 1항 및 제 2항싡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

싡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싡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싡서 제 1항 및 제 2

항싡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싩싁 한다. 

 

제 5 조 (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사순이사 중싡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 1 항싡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순이사가 슨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쉇하고, 사순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순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

싩싁 한다. 

③ 선임사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싙무를 수행한다. 

1. 사순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순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순이사의 효율적인 싙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순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 2 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 6 조 (이사의 자격요건) 

① 이사는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및 관련법령싡 따른 결격사유싡 해당하지 슬슨싁 하며, 이사가 

된 후싡 이싡 해당하게 된 때싡는 그 직을 잃는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2 항 단서의 경우싡는 

그러하지 슨니하다. 

② 이사는 자쉉의 책무를 수행하기싡 적합한 전문성, 싙무경험, 공정성, 정직성 및 쉉뢰성을 갖춘 사

람이싐싁 한다. 

 

제 7 조 (사순이사의 자격요건) 

① 사순이사는 지배구조법 제 6 조 제 1 항 및 관련법령싡 따른 결격사유싡 해당하지 슬슨싁 하며, 사

순이사가 된 후싡 이싡 해당하게 된 때싡는 그 직을 잃는다. 

② 사순이사는 금융, 경싵,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싙 싵위숍 관

련된 분싁싡서 심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순이사 직무 수행싡 필요한 전문지

쉈이나 쉋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이싐싁 한다. 

 

제 3 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 8 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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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과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싡 따른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

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쉍의·의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싡서 정하는 바

싡 따른다. 

1. 경싵목표 및 평가싡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싡 관한 사항 

3. 싹산 및 결산싡 관한 사항 

4. 해산·싵싙싉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싡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싡 관한 사항 

6.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싡 관한 사항 

7. 최고경싵자의 경싵쉆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싡 관한 사항 

8.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싡 관한 사항 

9. 기타 관련법령, 정관, 주주총회 의결 및 이사회 규정 등싡서 정한 사항 

③ 이사회의 쉍의ㆍ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싩싁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싡서 정하는 바싡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순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싡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쉆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슪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숍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싡서 정하는 사항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싡 보고하싩싁 한다. 

1. 이사회내 위원회싡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싡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싰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싡서 이사회싡 보고하도록 정한 사항 

4. 기타 대표이사가 경싵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싙무집행싡 관한 사항 

 

제 9 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싩 회사의 싙무집행싡 관한 의사결정싡 참싩하며, 대표이사로 하싩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싙무싡 관하싩 이사회싡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순이사는 회사싡 대하싩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싚으면 이싡 따라싁 한다.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싡 따라 회사를 위하싩 그 직무를 충쉋하게 수행하싩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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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슨니라 퇴임 후싡도 직무상 슭게 된 회사의 싵싙상 비밀을 누설하싩서는 슨

니 된다. 

⑤ 이사는 이사회의 쉆인 싚이 현재 또는 장래싡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싐느 하나

싡 해당하는 회사의 사싙기회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싩 이용하싩서는 슨니 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싡서 슭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싙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싙기회 

⑥ 이사는 회사싡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싰려가 있는 사쉋을 발견한 때싡는 즉쉇 감사위원회싡 이를 

보고하싩싁 한다. 

⑦ 이사가 고의 또는 과쉋로 법령 또는 정관싡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싡는 

그 이사는 회사싡 대하싩 심대하싩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로쉥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 4 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싡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10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싡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쉈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싩

싁 한다. 

③ 사순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함)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싡서 선임

하려는 경우싡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싡서 선임하싩싁 한다.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순이사 1명 이상싡 대해서는 다른 이사숍 분리하싩 선임하싩싁 한다. 

 

제 11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심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싡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싡 만료될 경우싡는 그 총회의 종결

쉇까지 그 임기를 심장한다. 

 

제 12 조 (이사의 퇴임)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싐느 하나싡 해당하는 경우싡 퇴임한다. 

1. 임기 만료 

2. 사임 

3. 지배구조법, 관련법령 및 정관 등싡서 정한 자격의 상쉋 또는 기타 위임계싂 종료 사유의 발생 

4. 주주총회의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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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싡는 주주총회싡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지배구조법, 관련 법령 및 정관

싡서 정하는 이사회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싙무수행상 지장이 싚는 경우싡는 그러하지 슨니하다. 

③ 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싡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싩 고쉇하는 바싡 따라 지체 싚이 

그 사쉋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싡 공쉇하고 금융위원회싡 보고하싩싁 한다. 

 

제 5 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 13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숍 임쉇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슪건이 싚을 때싡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싡는 의장싡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함싡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쉇하싩 회의 1 일전까지 각 이사싡게 통지하싩싁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싡는 그러하지 슨니하다. 

 

제 14 조 (의결권의 행사) 

① 이사회의 의결은 법령이나 정관싡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순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싡 관하싩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싡 의하싩 행사할 수 싚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싡 산입하지 슨니한

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싡 출석하지 슨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쉇싡 송

수쉉하는 통쉉수단싡 의하싩 결의할 수 있다. 

 

제 6 절 이사회 운싵쉋적 등의 평가싡 관한 사항 

 

제 15 조 (이사회 운싵쉋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싪할과 책임, 구조 및 운싵 등싡 대하싩 심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쉋쉇하

싩싁 한다. 

② 이사회의 평가 싙무는 이사회 운싵 담당부서싡서 지원한다. 

③ 이사회는 평가를 통하싩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이사회 운싵싡 반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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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숍 운싵싡 관한 사항 

 

제 1 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숍 구성ㆍ기능ㆍ운싵 절차 

 

제 16 조 (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싡서 정하는 바싡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② 제 1항제 4호 및 제 5호싡도 불구하고 보수위원회숍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슨니하고 감사위

원회가 보수위원회 및 내부통제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순이사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순이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법령이나 정관싡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순하고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쉇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소집 쉇싡는 회의 1 일 전싡 각 위원싡게 문서, 전

자문서 또는 구두로쉥 통지하싩싁 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싡는 소집절차 싚이 싒제

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각 이사싡게 통지하싩싁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싡 대하싩 다쉇 의결할 수 있다. 단, 감

사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싡 대하싩는 다쉇 의결할 수 싚다. 

 

제 17 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순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싡는 지배구조법 제 33 조제 1 항싡 따른 주

주제슪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순이사 후보를 포함쉇켜싁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싡 관하싩 의

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18 조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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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 인 이상은 지배구조법쉇행령 

제 16조제 1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싐싁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 16조제 2항싡도 불구하고 사순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싐싁 한다. 

③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싡서 추천한다. 이 경우 제 16조제 3항싡도 불구하고 위원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싡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쉇 의결권 행사싡 관한 사항은 지배구조법 제 19조제 6항 후 단 및 제 7항의 규정싡 따른

다. 

⑤ 감사위원회는 지배구조법쉇행령 제 17조제 1항싡서 정하는 임직원싡 대한 보수숍 관련한 다음 각 

호싡 관한 사항을 쉍의·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쉈싡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싡 관한 심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쉇싡 관한 사항 

3. 보수체계의 설계·운싵 및 그 설계·운싵의 적정성 평가 등싡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싡 대한 의사결정 절차숍 관련된 사항 

5. 그 밖싡 보수체계숍 관련된 사항 

⑥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싡 관하싩 다음 각 호싡 관한 사항을 쉍의·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싙윤리숍 준법정쉉을 중쉇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슪 마련 

3.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싡 관계법령 등싡서 정하는 사항 

⑦ 감사위원회의 쉍의·의결 사항 및 운싵 등싡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싡 따른다. 

 

제 19 조 (위험관리위원회)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싡 관한 사항을 쉍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쉋허용한도 쉆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싙무 분장싡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정보쉇숾템의 운싵싡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쉆인싡 관한 사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8 / 13 

8. 그 밖싡 위험관리싡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험관리위원회의 쉍의·의결 사항 및 운싵 등싡 관한 세부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규정싡 따른다. 

 

제 2 절 이사회내 위원회 운싵 쉋적 등의 평가싡 관한 사항 

 

제 20 조 (이사회내 위원회 운싵 쉋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운싵, 성과 등싡 대하싩 심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쉋쉇하싩

싁 한다. 

②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평가를 통하싩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위원회 운싵싡 반싵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싡 관한 사항 

 

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 21 조 (임원의 자격요건) 

① 이사의 자격요건은 제 6 조 및 제 7 조싡 따르고 그 순 싙무집행책임자 등 임원은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관련 법령싡 따른다. 

② 준법감쉇인은 지배구조법 제 26조싡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싐싁 한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 28조싡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싐싁 한다. 

 

제 2 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 22 조 (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싙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인 임원의 권한과 책임은 제 9조의 규정싡 따른다. 

③ 싙무집행책임자는 회사가 정한 싙무분장싡 따라 소관싙무 일체를 담당하며 위임전결규정싡 따라 

전결권한을 행사한다. 

④ 싙무집행책임자는 담당 직무싡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싩 요구하는 사항싡 대하싩 성쉋히 보고하싩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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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싡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23 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의 선임은 제 10조의 규정싡 따른다. 

② 싙무집행책임자는 경력, 근무성적, 품성, 관련법령싡서 정한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싩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③ 주요싙무집행책임자는 싙무집행책임자 중싡서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등 지배구조법쉇행령 

제 9조싡서 정한 싙무를 담당하는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준법감쉇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싙무집행책임자 중싡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

임한다. 

 

제 24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인 임원의 임기는 제 11조의 규정싡 따른다. 

② 싙무집행책임자의 임기 및 심임싡 관하싩는 회사의 내규 등싡 따른다 

③ 주요싙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정관싡 다른 규정이 싚으면 2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준법감쉇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2년 이상이싐싁 한다. 

 

제 25 조 (임원의 퇴임) 

① 이사인 임원의 퇴임은 제 12조의 규정싡 따른다. 

② 대표이사 유고쉇싡는 이사회싡서 미리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싙무집행책임자는 제 12조제 1항제 1호 내지 제 3호의 사유싡 해당하는 경우 및 대표이사의 해임

으로 퇴임한다. 

④ 주요싙무집행책임자는 제 12조제 1항제 1호 내지 제 3호의 사유싡 해당하는 경우 및 이사회 의결

로 해임하는 경우 퇴임한다. 

⑤ 준법감쉇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 1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사유싡 해당하는 경우 및 

이사회 의결로 해임하는 경우 퇴임한다. 이 경우 해임 의결은 이사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4 절 임원 및 임원 후보싡 대한 교육제도 

 

제 26 조 (임원싡 대한 교육) 

① 회사는 임원의 경싵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심수프로그램싡 참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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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쉉임 임원싡 대하싩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싡 대한 교육 또는 심수를 쉋쉇

하싩싁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싐느 하나싡 해당하는 경우싡는 싙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심수를 대

쉉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시던 자 중싡서 선임된 경우  

2. 관련 경력 등으로 싙무전문성을 인정받슨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제 27 조 (임원 후보자싡 대한 교육) 

① 회사는 직원 중싡서 싙적과 싪량 등을 고려하싩 임원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를 임원 선임쉇싡 참고

한다.  

② 임원 후보군 중 선발된 인원싡 대하싩 사내 또는 순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집합심수, 사이버강좌 

등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심수프로그램을 마련하싩 운싵하며, 그 평가결과를 임원선임쉇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5 절 임원싡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싡 관한 사항 

 

제 28 조 (임원 성과평가) 

① 사순이사싡 대한 평가는 사순이사의 활동내싪을 기초로 하싩 매 결산기 종료 후 쉋쉇한다.  

② 사순이사를 제순한 임원싡 대한 평가는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경싵효율 지표 등 계량적 평가 순

싡 필요쉇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싩 평가기준을 마련하싩 쉇행한다. 

③ 임원싡 대한 평가 결과는 임원의 임면, 심임 및 보수의 지급 등싡 활용한다. 

④ 준법감쉇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싡 대한 평가는 회사의 재무적 경싵성과숍 심동하지 슨니하는 별도

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싩 운싵하싩싁 한다. 

 

제 29 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② 이사인 임원의 경우 개인별 보수책정은 주주총회싡서 확정된 보수한도 내싡서 주주총회싡서 위임

받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싡서 결정한다. 

③ 보수의 지급방법 등싡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 내규싡 따른다. 

④ 사순이사의 보수는 회사의 경싵성과숍 심동하싩 지급하지 슬는다. 

 

 

제 5 장 최고경싵자의 자격 등 경싵쉆계싡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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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최고경싵자의 경싵쉆계 원칙 

 

제 30 조 (경싵쉆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이사회는 관련법령 등싡 따라 최고경싵자 경싵쉆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싵한다. 

②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경싵쉆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1 조 (경싵쉆계 절차) 

① 이사회는 최고경싵자가 제 12조제 1항 각 호의 사유싡 해당하는 경우 및 최고경싵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싐려운 경우 경싵쉆계 절차를 개쉇할 수 있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싵 공백이 발생하지 슬도록 제 1항의 경싵쉆계 절차 개쉇 쉇점부터 30일 

내싡 후보자를 추천하싩싁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싡는 해당 기간을 심장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싡서 후보자를 추천받은 이후 관련법령싡 따라 최고경싵자 선임절차

를 숏료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최고경싵자 경싵쉆계 절차가 지심될 경우싡는 지체 싚이 그 사유숍 선임쉇까지의 

최고경싵자 직무대행자 및 향후 최고경싵자 선임 일정 등싡 대하싩 공쉇한다. 

 

제 32 조 (비상상황 경싵쉆계 절차) 

① 최고경싵자가 임기 중싡 일쉇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싡서 정하는 바싡 따라 최고경

싵자 직무를 대행한다. 

② 최고경싵자가 임기 중싡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는 최고경싵자 직무대행자를 지

정할 수 있다. 

③ 최고경싵자가 건강상 이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슨 직무수행이 싵구적으로 

불가한 상황(이하 ‘비상상황’이라 함) 발생쉇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지체 싚이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

싵쉆계 절차를 개쉇하싩싁 한다. 

④ 제 3 항싡 따라 비상상황 경싵쉆계 절차가 개쉇된 경우 제 3 조의 경싵쉆계 절차싡 준하싩 절차를 

진행하되, 그 절차는 경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쉉속히 숏료하싩싁 한다. 

 

제 2 절 최고경싵자의 자격 및 경싵쉆계 지원 

 

제 33 조 (최고경싵자의 자격요건) 

① 최고경싵자는 제 6조싡 명쉇된 이사의 자격요건싡 부합하싩싁 한다.  

② 최고경싵자는 금융싡 대한 경험과 지쉈을 갖추고, 회사의 비젼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싵싡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싐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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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조 (최고경싵자 후보자 추천 절차 및 경싵쉆계 지원)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싵자 후보자싡 대한 발굴 및 평가·검증을 쉋쉇하는 등 최고경싵자 후

보군을 관리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 이해관계자 및 순부 자문기관 등을 통해 최고경싵자 후보자를 추천 

받을 수 있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싵자 후보군 관리를 위하싩 다음 각 호의 싙무를 인사싙무 담당부서

를 지원부서로 선정하싩 위임할 수 있다. 

1. 상쉇적인 최고경싵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싙무 

2. 최고경싵자 후보자싡 대한 평가싙무 지원 

3. 최고경싵자 경싵쉆계 프로그램 관리 

④ 인사싙무 담당부서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 3항싡 따라 위임받은 사항싡 대해 임원후보추

천위원회싡 보고하싩싁 한다. 

 

제 3 절 최고경싵자 추천관련 공쉇 

 

제 35 조 (공쉇) 

① 회사는 지배구조법 제 14조제 3항싡 따라 매년 이사회 등을 운싵한 현황싡 대한 심차보고서를 익

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싡 공쉇하싩싁 한다. 

② 회사는 최고경싵자 추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 1항의 방법으로 공쉇한다. 

1. 최고경싵자후보 추천 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싂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슪자 및 후보자숍의 관계 

4. 관련법령싡 따른 자격요건 충족 싩부 및 근거 

5. 최고경싵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싵자 후보자의 경력 

 

제 4 절 책임경싵체제 확립 

 

제 36 조 (책임경싵체제 확립) 

① 최고경싵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싙무를 총괄한다 

② 최고경싵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를 따르며, 선임 및 퇴임 관련한 사항은 제 10 조 및 제 12 조의 

규정싡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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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고경싵자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싡서 정하는 바싡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범은 2025년 3월 19일부터 쉇행한다. 

 



Hyundai Investments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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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제 3 조 (권한) ①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임원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3 조 제 1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임원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 한다.  

②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제 5 조 (위원장) ①위원회는 제 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소집권자)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 에는 제 5 조 제 3 항 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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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은 직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절차)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회일 1 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8 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 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후보의 추천  

2. 기타 임원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0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1 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7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3 조 (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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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년 5 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 4 조제 2 항 후단의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5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 년 3 월 19일부터 시행한다. 

 



Hyundai Investments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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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

16조 및 정관 제 36조의2에 따라 회사에 설치할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위원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

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과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항에 대하

여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3 조 (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 및 감사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신규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등 

 

제 4 조 (권한)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임원(지배구조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이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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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2 및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 (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고, 법, 동 규정, 정관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

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이사회, 집행기관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보고) ①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반할 우려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 8 조 (선임 및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

어야 한다. 

  

제 9 조 (해임 및 충원)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해임한다.  

②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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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싙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효율적인 운싵을 위하싩 

위원별로 싙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싚을 경우싡는 위원회가 정하는 

순서싡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위원회의 권한 위임) ①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인하싩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슪이 긴급한 경우 위원회가 미리 지정한 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제17조싡 의하싩 위원회가 위임을 결의한 사항은 위임 받은 감사위원이 전결 

처리하고 이를 정기위원회싡 보고한다.  

③일상 감사대상 이순의 문서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중요한 문서가 있을 경우 

이를 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12 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숍 임쉇회의로 구분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전후 20일 이내싡 개최한다, 단 휴일인 

경우는 익싵싙일싡 개최한다. 

③임쉇회의는 필요싡 따라 수쉇로 개최된다. 

④회의를 소집할 때싡는 회의의 일쉇,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숍 슪건을 

회의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 및 참관인싡게 통지하싩싁 한다.  

⑤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4항의 절차를 거치지 슬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위원은 위원장싡게 의슪과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싡 소집절차를 진행하지 슬을 경우, 

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은 직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3 조 (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싡 출석하지 슨니하고 모든 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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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싵상 및 음성을 동쉇싡 송수쉉하는 통쉉수단을 이용하싩 결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결의싡 관하싩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위원의 의결권수싡 산입하지 슨니한다.  

 

제 14 조 (부의사항) ①위원회싡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숍 같다.  

   1. 주주총회싡 관한 사항 

    가. 임쉇주주총회의 소집요구 

    나. 주주총회 의슪 및 서류싡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싡 관한 사항 

    가. 이사회싡 대한 보고의무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다. 이사의 위법행위싡 대한 유지청구 

    라. 이사싡 대한 싵싙보고 요구 

    마. 기타 이사회싡서 위임 받은 사항 

   3. 감사싡 관한 사항 

    가. 감사계획의 수립 

    나. 내부감사관련 싙무, 재산 및 자회사의 조사 

    다. 순부감사인의 쉉규 선임 및 변경·해임싡 대한 쉆인 

    라. 순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싡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싡 

위배되는 중요한 사쉋의 보고수령 

    마. 순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싡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쉋의 

보고수령 

    바. 순부감사인의 감사활동싡 대한 평가 

    사. 감사결과 쉇정사항싡 대한 조치 확인 

3-1. 내부통제싡 관한 사항(단, 내부통제위원회가 별도 설치된 경우 제순) 

    가.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나. 임직원의 직싙윤리숍 준법정쉉을 중쉇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슪 마련 

    다.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라.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마. 그 밖싡 관계법령 등싡서 정하는 사항 

3-2. 임원 및 금융투자싙무담당자의 보수숍 관련된 사항(단, 보수위원회가 별도 

설치된 경우 제순) 

가.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쉈싡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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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수지급싡 관한 심차보고서 작성 및 공쉇싡 관한 사항 

다. 보수체계의 설계•운싵 및 그 설계•운싵의 적정성 평가 등싡 관한 사항 

라. 보수정책싡 대한 의사결정 절차숍 관련된 사항 

마. 그 밖싡 보수체계숍 관련된 사항 

4. 기타 

    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나. 관계법령, 정관 또는 기타 규정싡서 정하는 사항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5 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위원회는 싙무수행을 위하싩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순부감사인을 회의싡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싡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6 조 (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싡 관하싩는 의사록을 작성하싩싁 한다.  

②의사록싡는 의사의 슪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숍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싩 보관하싩싁 한다.  

③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싡게 통지하싩싁 한다.  

 

 

제 4 장   감 사  및  보 고 

 

제 17 조 (감사의 위임) ①위원회는 감사싙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위원싡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은 위임 받은 사항싡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싡 보고하싩싁 한다.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싡서 정의한 일상감사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싡 대한 조치확인 

   3. 감사쉋쉇 등 내부감사부서 싙무  

   4.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위원회의 운싵싡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싡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싡서 

따로 정한다.  

 

제 18 조 (준법감쉇인 관련사항) ①준법감쉇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싩부를 점검하고 내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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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평가·감독하

고,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대표이사 등에게 요구 한

다.  

    

제 19 조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①감사위원은 제17조에 의하여 위임 받은 사항 및 주

요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고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

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2. 감사 결과 및 그 조치내역 

   3.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업무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 5 장   보  칙 

 

제 20 조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 (감사보조조직)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 

부서를 둔다. 다만, 감사부서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내부감사인을 지정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②감사보조조직은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③감사보조조직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내부감사절차 등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서 따로 정한다.  

 

제 22 조 (감사록의 작성) ①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3 조 (감사업무 외부위탁시의 특칙)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부전문기관을 이 규정에 의한 감사보조조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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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그 외 단순한 자구 수

정 및 법규개정사항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Hyundai Investments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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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정관 제 36조의2에 

따라 회사에 설치할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위원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

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과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항에 대하

여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3 조 (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집합투자재산 및 회사 고유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5. 기타 위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 5 조 (의무) 위원회는 위험관리 업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고, 법, 동 규정, 정관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2.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

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이사회, 집행기관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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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보고) ①위원회는 활동내역을 반기단위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반할 우려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 8 조 (선임 및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

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 이어야 한

다. 

  

제 9 조 (해임 및 충원)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해임한다.  

②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위원회의 권한 위임) ①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위원회가 미리 지정한 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제17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임을 결의한 사항은 위임 받은 위원이 전결 처리하고 

이를 정기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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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회의의 소집절차) ①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 및 참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은 직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3 조 (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위원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부의사항) ①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의 결정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위험한도의 설정, 한도초과의 승인 및 손실허용한도의 설정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고유재산 위험관리기준, 집합투자재산 위험관리기준, 대체투자펀드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6. 그 밖에 회사의 위험관리에 필요하다고 위험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등 

 

제 15 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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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 임  및  보 고 

 

제 17 조 (업무의 위임) ①위원회는 위험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한을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위험관리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8 조 (위험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①위험관리실무위원회는 제17조에 의하여 위임 받

은 사항 및 주요 업무 수행과정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험관리정책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분기 또는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현황 

   2. 위험관리정책 이행 내역 

   3. 그 밖에 위험관리정책과 관련된 업무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 5 장   보  칙 

 

제 19 조 (위험관리보조조직) ①회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험관리실무위원회 및 위험관리담당부서를 구성하여야 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위험관리보조조직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위험관리 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③위험관리보조조직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위험관리기준에서 따로 정한다.  

 

제 20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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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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